
K-Cash 가맹점약관 개정대비표 

 
1. 개정시행일 : 품의완료후 즉시 

2. 개정내용 
변경전 변경후 비고 

제1조 ~ 제24조      (내용생략) 

제25조(약관변경 승인 등) 

①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

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K-Cash거래를 수행하는 

전자적 장치(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

경우에는 가맹점 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

은행이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합니다. 이하 이 

조에서 같습니다) 및 은행 영업점에 최소 １개월 

이상 게시하고 가맹점에 통지 합니다. 

② 은행이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

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K-Cash거래를 수행하는 

전자적 장치 및 은행 영업점에 최소 1개월 이상 

게시하고 가맹점에게 통지합니다. 

③ 가맹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약관 변경내용이 

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

직전 영업일까지 K-Cash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, 

이 기간 안에 가맹점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

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

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 

 

제26조 ~ 제30조        (내용생략) 

제1조 ~ 제24조       (좌    동) 

제25조               (내용삭제)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제26조 ~ 제30조        (좌    동) 

 

전자금융거래 

기본약관 제 

28조 준용으로 

내용삭제  

 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각조 체상 

 

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 


